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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주심 대법관 김신 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( ) 2017. 12. 22. 「

한 법률 위반 뇌물 죄 등으로 원심에서 징역 년을 선고받은 피고인( ) 7」

진경준 전 검사장 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 김정주 주식회사 엔( ) (

엑스씨 대표이사 에 대한 상고심 사건에서) , 피고인 진경준의 상고 중

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부분과 피고인 김정주의 상고 및 검사의 일부,

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,

등법원에 환송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음 대법원 선( 2017. 12. 22.

고 도 판결2017 12346 )

1. 사안의 내용

가. 공소사실의 요지1)

피고인 진경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)위반 뇌물 피고인( ),

김정주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 피고인들 및 검사 상고 부분☞

피고인 진경준이 피고인 김정주 또는 넥슨에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형
사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는 직접 유리한 처분 또
는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수수 직무권한 범위 밖일 경우에는 담당 검( ),

1) 피고인 진경준에 대한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제 자뇌물수수죄, ( ) , 3 ,
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 김정주에 대한 뇌물공여죄가 공소사실이, ,

지만 편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부분만 정리함, ( )

2) 이하 특가법이라고 함‘ 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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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에게 알선을 청탁해 주는 대가로 알선뇌물수수 아래와 같은 이익을 수( ),
수하였음.

넥슨 주식 관련넥슨 주식 관련넥슨 주식 관련넥슨 주식 관련[ ][ ][ ][ ]
년 월 말경 피고인 김정주로부터 당시 넥슨 주주였던 가 처분할2005 5 A

넥슨 주식 중 주를 취득할 것을 제안받고 넥슨으로부10,000 , 2005. 6. 3.
터 차용한 억 만 원으로 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넥슨 주식을 매4 2,500 A
수할 기회를 제공받았음.

까지 넥슨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피고인 김정주로2005. 10. 28.~11. 3.
부터 억 만 원을 받았음4 2,500 .

경 넥슨재팬의 상장 과정에서 상장을 위해 설립된 회사에게2006. 10. 31. B
위와 같이 취득한 넥슨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넥슨재팬의 신주를 취득하
였음.

제네시스 승용차 관련제네시스 승용차 관련제네시스 승용차 관련제네시스 승용차 관련[ ][ ][ ][ ]
년 월경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된 제네시스 승용차를 무료로 사용2008 2

할 수 있도록 제공받았음
리스차량 명의를 이전받는데 필요한 만 원을 받았음2009. 3. 19. 3,000 .

여행경비 관련여행경비 관련여행경비 관련여행경비 관련[ ][ ][ ][ ]
부터 까지 회에 걸쳐 약 만 원 상당의2005. 11. 22. 2014. 12. 17. 11 5,000

항공요금 등 여행경비를 받았음.

나. 사실심의 판단

(1) 제 심1

피고인 진경준 징역 년: 4 3)

● ( ) :
피고인 김정주 무죄:

3) 피고인 진경준에 대한 제 자뇌물수수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됨3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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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항소심 원심파기:

피고인 진경준 징역 년 및 벌금 억 원 추징 원: 7 6 , 502,195,800

● ( ) : ,
● : 4 2,500 ,

,
● : ,

,
피고인 김정주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: 2 3

● : ,
다. 상고이유 요지

피고인들

●

.
검사

● ,
, .

2. 대법원의 판단

가. 사건의 쟁점

●

, .
나. 판결의 결과

●

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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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

.
다. 판결 내용

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넥슨 관련 뇌물 부분 중 공소제기일 로(2016. 7. 29.)

부터 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10 이후의 여행경비 취득2007. 10. 24.

부분 제네시스 승용차 관련 부분임, .

뇌물수수죄 관련 확립된 법리[ ]

● 129 1
,

.
●

.
●

,

.
알선뇌물수수죄 관련 확립된 법리[ ]

● 132
.

●

.
●

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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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본건 판단[ ]

●

.
●

,

.
●

.
● ,

.
●

.
●

.
알선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본건 판단[ ]

●

.
●

.
●

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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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
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넥슨 관련 유죄 부분 중 년이 경과한 부분10

넥슨 주식매수와 관련된 원 부분임2005. 10. 28.~11. 3. 425,000,000 .

● (2007. 12. 21.
8730 ) 249 1 2 ,

10 .
● ,

(2016. 7. 29.)
.

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부분 넥슨 주식과 넥슨재팬의 주식의 취득 부

분 일부 여행경비 지원 부분임, .

● ,

C, D ,
B

,
C

.
● , .

3. 판결의 의의

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

없다는 종전 확립된 법리를 다시 확인함


